
■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] <개정 2020. 3. 6.>

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(제18조제2항 관련)

1. 차도의 시설한계

가.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

있는 도로

나. 차로에 접속하

여 길어깨가 설치

되어 있지 않은 

도로

다. 차도 또는 중앙

분리대 안에 분리

대 또는 교통섬이 

있는 도로(1) 터널 또는 길이

가 100미터 이상

인 교량을 제외한 

도로의 차도

(2) 터널 또는 길이

가 100미터 이상

인 교량의 차도

비고

  1. 가목부터 다까지의 규정에서 "H"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말한다.

  2. 가목(1)의 "a"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으로, 차로에 접속하는 길어깨에서 측대

의 폭을 뺀 값을 말한다. 다만,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이 1미터를 초과

하는 경우 a는 1미터로 한다.

  3. 가목(1) 및 다목의 "b"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높이로, H에서 4미터를 뺀 값을 

말한다. 다만, 해당 도로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b는 

H에서 2.8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.

  4. 다목의 "c"는 노상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한계 폭을, "d"는 시설한계 모서

리의 폭을 각각 말하며, c 및 d는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

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,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는 

0.25미터로, d는 0.5미터로 한다.

(단위: 미터)

구분 c d

고속국도
지방지역 0.25 이상 0.5 이하 0.75 이상 1.00 이하

도시지역 0.25 0.75

그 밖의 도로 0.25 0.50



2.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

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

거도로
노상시설을 설치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


